
재해자가 작업대상 구조물을 지게차 포크에 올려놓고 해체작업을 하던 중
구조물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 사망한 재해

❍ 부 분 사이에 충남 아산시 소재 장에2017.03.03( ) 13:40 15:15 재해자가

속 계구조물 해체를 해 작업 상 구조물 지게차 포크에 려놓고 해

체작업 하던 속 계구조물이 재해자 쪽 로 어 구조물에 려 사,

망한 재해로 추 .

작업상황 추( ) 재해발생상황 최초 발견시( )

❍ 지게차 사용 용도 부

- 지게차는 물의 재하역 등 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속 계구조,․

물 려놓고 작업하는 작업 로 사용함

❍ 작업 법 부

- 작업 상 속 구조물이 편하 로 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어짐

지조치 후 작업토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

❍ 지게차의 주용도 외 사용 한

지게차는 물의 재 하역 등 주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- , .

❍ 작업 시 안 조치 철

- 작업 상 속구조물 등이 편하 로 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 에

어짐 지 조치 등 통해 안 한 상태에 작업 행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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